
CJ, 밀가루 담합 조사방해 “철퇴”
공정위, 임직원․법인에 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 솜방망이 처벌

CJ제일제당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방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방

해 관련 사상 최대인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월10일부터 12일까지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

에 나섰으나 조사과정에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관련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중대한 조사방해가 발생

했다고 6월22일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돼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고 사실에 대

해 허위진술토록 했으며 <밀가루 가격변동안 검토> 등 핵심증거자료인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확인돼 박모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박 부사장이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삭제 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ㆍ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공문으로 제출을 거부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1억6000만원, 임원 1

명 4000만원, 직원 4명 1억4000만원 등 조사방해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03년 8월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 때 허위자료를 제출해 직원 2명이 총 100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받았고, 2005년 7월에는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때 증거자료를 없애 직원 2명이 총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의 조사방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솜방망

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법인은 2억원 이하, 임원 또는 종업원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4월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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